국민주권의 형성과 변화
- 임시정부 헌법에서 48년 대한민국헌법 사이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선주(성균관대학교)

Ⅰ. 서론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이념과 지향목표를 규정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이 근대의 산물이 되고, 이러한 법적체계에서의 최고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근거는 인민주권(국민주권)의 정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인민주권의 지위를 최초로 인정한 헌법문서는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제정된 미국헌법이다. 이후 프랑스는 시민혁명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헌법제정을 통해 공화정을 수립했는데 이는 절대군주정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기반, 신적인(혹은 혈통적인) 기반에서 탈피하여 인민에게 헌법 제정 권력을 부여한 형태인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시의 지배층과 그들과 연합했던 지식인들이 인민에게 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만 받아들였다. 혁명이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기존 왕조국가들의 무능함이 증명되자 국가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주권의 담보자로서 국민 개념은 점차 일반화되었다.1) 그 과정에서 참정권에 대한 요구와 주권의 담지자를 위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요구는 점차 확대되었다. 국민 형성과 무관했던 일부 유럽 왕조들도 민족의 개념과 역할을 자신의 피지배자들에게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국민형성에 따르는 이러한 곤란을 피하고자 했다.2) 이러한 결과로 19세기 말에 이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민들이 주권을 갖지 않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자체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유럽에서의 주권의 담지자로서 인민의 형성은 다분히 국제사회 속 국가 간 체제에서 국력의 동원 필요성을 절감했던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 결국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점차 제도화되어 감으로서 이른바 국민주권이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다. 이를 보장한 문서가 바로 근대의 헌법이었다.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군주와 신하 간의 권력제한을 위한 문서에 불과했지만 주권의 담지자로서 국민이 등장함으로서 헌법은 국민의 의지에 따라 공동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국가의 최고의 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의 제정과 인민주권의 등장은 근대 국가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주권의 헌법적 명시가 곧바로 국가의 민주적 운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실질적인 인민주권의 성립과정은 매우 힘들고 (지배층에게는)불편한 과정이다. 

대한한국(The Republic Of Korea)의 경우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다. 현재 한국의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민주공화정체를 수립”한다는 구절을 볼 수 있다.3) 그러나 이러한 일본과의 병합 이전까지 이러한 공화정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조선에서 새로운 정체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기까지는 짧지만 힘든 시기를 거쳐야 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강제 퇴위되었던 고종을 해외로 탈출시키고 망명정부를 세우려는 복벽주의 운동이 활발했던 그때까지만 해도 인민주권이라는 대안적 정체에 대한 고민이 명확하게 자리 잡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고 연합국이 전세를 만회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의 주도권을 주도해나가고 독립운동계에도 외교 중심론이 부상하게 되자 이미 1917년 후 그 세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복벽주의는 표면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인민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 공화제 설립을 주창하게 되었다.4) 1919년 2월 초순 제창된 「대한독립선언서」는 ‘일제로부터의 독립의 선언’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부의 수립’, 곧 민주공화정체의 민족국가 수립을 표방하였고, 이러한 정신은 1919년 4월 제정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 속에서도 그대로 전승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볼 때 해방 초기 대한민국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미군정과 열강의 분할 점령 통치기간 동안 외재적인 제도 이입을 통해 만들어진 산물이 아닌, 쓰라린 강제합방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다.5)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과연 인민주권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성급히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독립을 성취하기 위한 원동력으로서 인민을 이해하였지만, 민족이라는 개념과 별개로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인민(국민)주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양자의 개념을 혼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위에서 보듯이 서구의 헌법은 역사적으로 인민과 사회지배층 간의 타협과 투쟁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망명정부의 헌법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처음부터 영토와 그곳에 살고 있는 인민에 대한 장악력이 발휘될 수 없는 헌법조항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대한민국 초기 근대헌법의 탄생은 역사적 결과물의 사후 표시가 아닌, 이상적 목적(독립과 민주공화제)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헌법이 이러한 수단으로 쓰일 경우 현실과 유리된 채 정치적 이상만을 주장한 명목상의 문서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임시정부의 헌법은 임시정부의 독립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했을 수 있지만, 헌법의 이러한 수단화가 결국 해방 전후의 남북한 헌법과 그 정치체제 각각의 정치적 이상을 더욱 강조하고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반영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민(혹은 국민)은 권력의 원천으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현재의 권력이나 현상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동원되고 재규정되고 있음을 인민- 국민의 배타적 점유를 통해 목격할 수 있다. 

식민지적 경험의 쓰라림에서 제대로 벗어나기도 전에 국제사회 속 미-소간의 냉전은 대한민국에서 헌법 제정 권력의 인민(국민)의 능력을 위축시키고, 국가를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국민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 것 또한 이러한 헌법의 역사적 출발에서 나타난 역할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후의 장에서는 헌법과 인민주권의 탄생에 대한 근대사를 간략하게 고찰하면서 해방 전후의 남북한의 헌법이 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단순히 사회지도층의 정치적 이념 차이라는 표면적인 설명이 아닌, 헌법과 현실 간의 괴리라는, 헌법에 대한 인식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한국에서의 근대 인민주권의 형성

1. 근대국가의 건설 노력과 한계

서구의 압력에 직면하여 국가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개항기 조선이 당면한 핵심적인 과제였다. 서구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절대주의 국가들이 국민국가의 필요성을 나폴레옹 전쟁의 경험을 통해 프랑스의 국민국가가 보여준 놀라운 효율성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다. 조선의 경우에도 대내외적인 압력 속에서 강력한 근대국가 형성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정치 속 상황은 만만치 않았다. 농민들은 갑오농민전쟁과 의병운동을 통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했으나 그것은 근대적 대중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기보다는 외세에 대항하고 전통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일 뿐이었다.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여 개화를 추진하려는 지식인들은 독립협회와 만민 공동회가 붕괴한 이후 러일전쟁 이전까지 별 영향력 없는 주장만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러일 전쟁 이후 황제의 외교권이 빼앗기면서 기존의 황제권위는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했다. 일본에 의해 추락한 황권을 회복하고 근대국가 건설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된 지식인들은 이를 위한 동력의 근원을 키우기 위해 국민계몽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기존의 황권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의 근본적인 성격으로 인해 그들이 구상했던 정체체제 속 국민의 지위는 여전히 국가 강화를 위한 동원의 대상으로만 파악되고 있었다. 특히 사회진화론이 지식인들에게 널리 수용되면서 국가 간 경쟁을 위한 국민계몽의 정당성은 흔히 주장되는 논리였다.6)
그러나 기존의 개념(가령 충군애국과 같은 전통적 개념)만으로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충성이나 애국심을 끌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른 방식의 담론이 동원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즉 임금과 백성, 아버지와 자식보다는 덜 위계적인 공동체로 국민을 상상하게 하는 것인데, 이 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동포’이다. 나라와 민족을 집과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가족의 유대감을 가부장적 질서에 의해서가 아닌 보다 평등한 형제애가 반영된 동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7) 그러나 이는 감정적 호소일 뿐, 제도화가 불가능한 개념이었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민족을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공동체’8)라고 규정한 바 있지만 공동체라는 것이 상상되기 위해서는 분명 그에 적합한 제도화의 과정을 피할 수 없었다. 주권은 결코 감정으로 호소함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유대감과는 차원이 다르며, 현실 속에서 제도화될 때 가능한 개념이다. 이러한 단계는 3.1 운동을 거쳐 민중이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부각되면서 접어들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국민의 개념 형성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민중이 가진 의미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의 민중은 민족과 거의 동일어로 사용된다. 이는 외세의 압력과 식민지 상황이라는 역사적 상황으로 영토적, 혈족적 개념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강조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민족 개념이 대한제국기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족과 민중 개념의 중요성은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권위의 담지자라는 제도적 대안 모색으로 등장했다는 점에 있다.

2. 민족의 등장

한국에서 민족이라는 존재가 중요한 정치적 주체로 부각된 것은 1907년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당시 신채호의 글 속에서 과거의 충군(忠君)이라는 슬로건으로부터 애국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가는 것9)을 볼 수 있다. 문명이 진보된 국가란 전제봉건이 사라지고 입헌공화의 복음이 널리 퍼져 인민이 국가의 주인 되는 국가라는 인식이 그의 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10) 이후 그는 민족의 역사를 고민하면서 애국-공화-민족의 연결 관계로 한국 근대 민족주의의 전진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당시 대표적인 언론이었던 대한매일신보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함을 볼 수 있다.11) 이 때 민족이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고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불분명함이 오히려 후에 의미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중요개념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될 수 있었다. 특히 1907~8년부터는 이전에 사용하던 특정 지역에 거주하던 집단이라는 좁은 의미를 넘어 오래 전부터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역사적인 기억을 공유하는 혈연 집단이라는 의미로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1908년 대한매일신보의 논설 속에서는 국민과 민족을 구별하면서 양자 간의 차이는 국민이 되겠다는 정신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음을 주장한다. 이 때 민족은 국가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하위단위로서 등장한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민족이라는 용어를 인민, 동포 등의 용어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의 개념이 중요해진 것은 1910년 한일합방 전후였다. 이제 근대 국가의 건설이 아닌 “회복”이 문제가 되었고, 잃어버린 국가의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담지자로서 민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전제왕권체제가 국가의 멸망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등장함으로써 잃어버린 국가 대신 새로운 귀속 혹은 충성의 대상으로써 민족의 위상이 부각되었다. 1917년 발표된 「대동단결선언」에서는 “경술년 隆熙 皇帝의 주권 포기는 즉 我國民同志에 대한 묵시적 禪位니 我 同志는 당연히 三寶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大統을 상속할 의무가 有하도다”라고 하여 국민주권론이 주장되었다. 12) 그러나 이러한 국민주권은 서구의 경우처럼 천부인권이나 자연법사상에 근거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국민을 염두에 둔 주권론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13) 이러한 정치적 주체뿐만 아니라 민족은 문화적, 역사적 담론에서 중요한 주체가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국가가 망해도 그것은 형식적인 국가에 불과하며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반드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14) 이라는 주장처럼 점차 초월적 실체로 간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논리로도 이어진다. 역사적 단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단군시조의 신화가 신문지상에 소개되었으며, 인종적 특성과 혈통은 당시 지식인들이 민족개념을 설명할 때 쓰는 주요 기준이 되었다. 민족주의를 고양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은 주시경을 중심으로 한 한글운동이었다. 주시경은 “조선문은 조선어의 그림자요 사진”15)이라고 비유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의 민족관에서 언어는 영토와 인종을 유지해가는 기본요소였다. 이후 3.1 운동을 계기로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을 구성하는 하위단위로서의 민중의 존재에 주목하였다. 민중은 관이 아닌 자이고 재산가, 지식계급, 자유업자 등의 소수계급이 아닌 농민, 어민, 노동자를 합한 다수자로서, 농민이 조선민중의 중심을 이룬다는 어느 신문사설 속 정의는 당시 민중이라는 개념의 모호함을 말해준다. 16) 그러나 이들은 주권의 담지자이자 중요한 정치적 주체들이었다. 그러므로 여전히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민중을 새로이 발견하는 일은 ‘민족의 발견’이 의미를 갖게 되는 일이고, 진정한 문화운동·사회운동의 목표가 확립되는 길이기도 했다. 

그러나 식민지 상황 속 민중은 단지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유로운 주체들의 모임이 될 수 없다. 나아가야 할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을 경우(국가의 독립 같은) 오히려 집단 내 개개 구성원들의 내적 일체성을 강조하는 억압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독립운동이 전개되던 시기 동안 크게 문제되지 않거나 혹은 긍정적인 원동력의 생산 기제로 작동하였지만, 해방 전후의 국제정치적 상황과 국내의 분열로 인해 남북한에서는 주권의 담지자이자 헌법 제정권력에 대한 국민(인민)주권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헌법조항을 통해 민중 개념의 모호함이 오히려 체제정항적인 성격이 아닌 체제에 대해 순응하는 개념으로 변용되고 있음을 이후에 목격할 수 있다. 

Ⅲ. 임시정부 수립과 헌법제정

1.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수립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주 공화제는 3.1운동의 정치적 실현을 의미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지 40일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3.1운동을 표현하고 있다. “我 2천만 동포...민국원년 3월 1일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 노와 소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一致코 단결하야”라는 문장 속에는 1919년의 3.1 운동은 민족 내부의 모든 사회적 차이를 띄어 넘어 참가들 사이의 수평적인 일체감을 가져왔음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3.1 운동은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서 민중을 부각시키고,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식을 고취시켰던 것이다. 이에 힘입어 1919년 4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형식상) 국내 13도의 대표가 입법기관(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의정원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수립되었고, 4월 11일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발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無)하고 일체 평등임.

제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신서·주소·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17)
위의 내용처럼 임시정부는 왕정복고의 흐름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인민주권으로 구성된 민주공화제와 인민의 평등과 자유, 기본권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삼권분립(임시 대통령/국무원, 임시의정원, 법원-1919년 9월 임시헌법)에 입각한 정부형태를 취함으로써 근대헌법의 특정을 거의 완전하게 갖춘 모습을 보였다.18) 특히 민주공화제에 대한 합의는 거슬러 올라가면 1898년 만민공동회의 정치적 지향 아래, 반전을 거듭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며,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서 공식화되었다.19)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11월 환국할 때까지 전후 5차의 개헌을 통해 헌정 체제를 지속하였다. 망명정부였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정을 거듭한 헌법안을 작성한 것은 한편으로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헌법이 정부의 정통성, 즉 정당성(legitimacy)와 합법성(legality)을 동시에 가져다준다고 인식했음을 알려준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건국헌법의 체계 및 용어상에 있어 건국헌법의 시원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건국헌법도 공식적으로 “3. 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를 강조하면서 민주공화국, 국민(인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 건국헌법상의 기본원칙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2. 원칙상의 국민주권과 현실적 상황

한국에서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본격화된 정부수립 논의는 상실된 주권의 재창출과 국가적 위상의 재건에 관한 것이었고 이 때 헌법은 기존 정치체제를 토대로 논의된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대한 새로운 창출과 공동체의 구성을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었다. 임시정부수립은 주권의 상실과 식민통치권이라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의 모색이었고 그 모색은 3.1 운동 직후 헌법문서의 제정을 통한 임시정부수립으로 구체화되었다. 3.1운동이 헌법제정과 정부수립으로 이어진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우연적 연속이 아니라 군주정이라는 정체의 토대였던 초월적, 전통적 권위를 박탈당한 정치공동체가 정치질서의 새로운 토대를 모색한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존재인 민중(혹은 인민)을 3.1 운동의 모습에서 확인함으로써 이제 민중은 단순히 계도하고 보살필 대상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헌법상에서 그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주권에 의한 공화정체를 수립하는 문제를 고민한 대표적인 문건으로 「대동단결선언」(이후 「선언」)을 볼 수 있다.20) 「선언」은 예전에 고종의 망명계획을 추진했던 신한혁명당 출신의 신규식과 박은식, 그리고 조소앙, 신채호 등 14인에 의해 1917년에 발표되었다. 「선언」 제창자들의 일부는 신한혁명당 소속으로 망명정부 수립을 추진했던 인물들이었고 이들은 그 경험을 통해 주권상실의 의미와 새로운 정치적 권위의 창출이 가진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선언」의 문제의식은 독립운동이 “삼분오열”이 되어 가고 있다는 “비극”적 상황과 합방 이후 본국의 동포들이 일제의 동화정책에 의해 “半日半韓의 怪物”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선언」은 1910년 일제에 의한 주권침탈의 부당성을 민족주의에 기초한 고유한 주권론으로부터 논증하고 그 논리를 토대로 주권회복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망명정부’ 수립을 포기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은 군주의 “三寶”의 “抛棄”를 통해 ‘군주권’이 “民權”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군주정의 “舊韓”이 종식되고 민권에 의한 “新韓”이 새로 태어났음을 주장한다. 이런 식의 이양이 가능한 것은 “韓”에 대한 정의와 “주권”의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韓人間의 主權授受난 歷史上 不文法이 國憲이요, 非韓人에게 主權授受는 根本的 無效”라는 문장을 통해 “韓”은 한반도의 영토와 그 영토 위에서 전개된 역사, 문화를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한반도에서 최고 통치권은 왕조의 교체에 따라 변해왔지만 그것은 여전히 “한”과 하나인 한인 사이에서 불문법처럼 가능한 일이었으며 非한인에게 영토와 문화와 정신이 주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일제의 주권침탈은 근본적 무효임을 밝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순종의 권위포기는 “國民 同志”에 대한 “黙示的 禪位”이며 최고통치권은 한인 전체에게 있음을 「선언」에서는 결론짓고 있다. 이제 한인은 국가주권의 획득자로서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독립운동의 사분오열을 막고 대동단결의 정부를 세워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선언」의 주장을 임시정부 수립의 토대가 될 제헌권력을 ‘이론적’으로 탄생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면 3.1 운동은 제헌권력의 역사적 등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3.1 운동의 발발과 동시에 국내외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들 중 비교적 실체가 뚜렷한 러시아령의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그리고 서울의 한성정부는 1919년 9월 상해에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이후 임정)을 수립했다. “神人一致로 中外協應하야 漢城에 起義한 지 三十有日에 平和的 獨立을 三百餘州에 光復하고 國民의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한 臨時政府”21)는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임시정부의 위상은 매우 열악했다. 임시헌법은 무엇보다 한반도의 정치적, 법적 상황에 근본적으로 도전하여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고자 했고, 이는 당시의 법질서로 볼 때 일본 황제의 군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대권통치에 대한 입헌통치를 선언한 것이므로 식민통치질서에 대한 저항이었다. 또한 임시정부는 제헌권력인 인민과 유리된 상황이었으므로 헌법의 직접적 효력과 적용이 용이하지 않았으므로 군주권을 대체하는 헌법국가로서의 정당성 수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망명 임시정부라는 예외적 상황이 가져온 정치적 권위 창출의 어려움과 헌법국가로 출발한 임시정부의 정체성 혼란은 이후 개헌과정에서 나타난, 인민주권의 개념과 모순된 “광복운동자” 조항을 통해 볼 수 있다.

임시정부는 총 5차례에 걸친 개헌과정을 거쳤는데 이러한 잦은 개헌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그만큼 임시정부의 정당성이나 위상이 내부적, 외부적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특히 주권의 소재에 대한 내용변화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헌법개정과정 중 국민주권 내용변화>

	헌법안 명칭
	제정년도
	국민(인민)주권의 내용

	대한민국임시헌장
	1919. 4.11 제정
	제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대한민국임시헌법
	1919. 9. 11
제1차 개헌
	제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한함

	대한민국임시헌장
	1925. 4. 7
제2차 개헌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통치함 
제 3조 대한민국은 광복운동 중에서 광복운동자가 전인민을 대(표)함

	대한민국임시약헌
	1927.3.5.
제3차 개헌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권은 인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1940. 10.9
제4차 개헌
	제1조 대한민국의 국권은 국민에게 있되, 광복완성 전에는 광복운동자 전체에 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1944. 4. 22
제5차 개헌
	제 4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 전체에 있음. 국가가 광복되기 전에는 주권이 광복운동자 전체에 있음.

	대한민국 헌법
	1948. 7. 12 제정
	제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2차 개헌 중 광복운동자가 대한민국 전체 인민을 대표한다는 이 조항은 광복운동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보여준다. 모든 한국인들을 독립운동관계자로 볼 수 없다는 현실에서 “대표”라는 조항은 전체인민에 의해 선출되고 그 권한이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절대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광복운동자”들이 스스로 정함으로서 권위를 부여한 것이다. 이 조항은 1927년 단행된 3차 개헌에서 국권은 인민에게 있다고 하여 통치권, 즉 최고권력은 광복운동자 전체에게 있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통치권의 한정은 1940년 4차 개헌에서 명백하게 주권을 광복운동자에게 한정하는 조항으로 변한다. 광복 직전에 단행한 5차 개헌에서는 주권의 한정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항에서 1925년 이해 광복운동자의 특수한 지위에 대한 조항이 명확하게 주권자를 한정하는 조항으로 개정되었으며 나아가 광복 이전에 주권을 보유할 광복 운동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조국광복을 유일한 직업으로 여기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헌신한 자에 준한다.22)
광복운동 중에 그 주권을 특정 소수에게 한정한다는 것은 보편적 권리인 인민주권과 상충한다. 나아가 인민주권의 제한은 근대 헌정국가로서의 임시정부의 출발을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한 하나의 해석은 임시정부가 스스로 정부이기를 포기하고 독립운동단체로 전환한 것이며 이로써 임시헌법도 헌법이기보다는 조직의 헌장과 같은 성격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임정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독립운동단체 또는 일개정당으로 제한한 것이다. 국내동포에 대한 통치권의 행사가 불가능했고, 해외동포의 경우에도 임정 시책에 모두 호응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는 그들과 다른 독립노선을 표방하거나 혹은 방식을 달리하는 한국인을 포용, 흡수할 노력을 포기하고 포용할 수 없다면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독립운동의 실용성을 위해 보편적인 권위를 포기한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광복운동자 조항을 “엘리트 의식”23)의 일환으로, 독립운동이 장기화됨으로서 순수한 독립 운동가들만 남았다는 선민의식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군주에게 민으로 이양된 주권이 다시 광복운동자에게만 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주권이 일제의 동화정책을 벗어나 독립이라는 숭고한 목적에 매진하는 독립 운동가들의 특권이자 의무로 추론했을 수 있다. 또한 이 조항의 개정을 통해 임시정부가 주권을 통치권으로 이해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선(先)헌법제정주체로서의 인민은 직접적으로 정부구성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을 국가건설의 요인으로 인식했지만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보존하면서도 헌법 자체가 독립 운동가들의 이상을 제시해 주는 수단으로서 문서의 역할 이상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Ⅳ. 1948년의 헌법과 국민의 의미

1. 남북한 분단국가 건설과 헌법제정

1945년의 해방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 운동가들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물론 임시정부가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국제정세를 관망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한국의 영토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역할에 일조하거나 연합군에게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방 이후 한반도의 상황은 주권부재, 국가부재의 상태였다. 비록 임시정부와 그 밖의 단체들이 주권의 정당한 계승자임을 주장하고,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동조를 했지만, 국제법상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일본의 항복 이후 당연히 연합국들의 점령통치를 받아야 하는 점령지의 일부일 뿐이었다. 

해방 이전부터 독립운동가들 사이의 좌우 이데올로기적 분열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해방이후 일본의 식민지 주권을 접수했던 미군정은 이러한 이념적 분열이 결국 한반도 내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소련과의 연맹관계도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했던 만큼 해방 이후 중경(상해에서 중경으로 이동한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요구하는 국제적 승인을 섣불리 내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미국은 해방 이후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생성된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24)
공식적 승인을 거부당한 채, 개인자격으로 귀국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이후 한국인에 의한 자치를 요구하며 신탁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승만을 주축으로 했던 남한의 우파정치인들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정권장악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신탁 반대를 주장하면서 민족 자치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들은 극좌파와 극우파 간의 정치적 투쟁으로 인한 정권다툼으로 볼 수 있지만, 올바른 통일헌정체제를 수립하기 어려웠던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이라는 근대국가의 건설에 필요한 조건을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국민은 자신이 주권자라는 인식을 가진 시민적 특성을 내포한 개인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전제왕조의 신민으로 살아왔으며 식민지 시기에는 피식민지인으로서 정치적 주체가 되는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였다. 비록 일제의 외압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화국체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3.1 운동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민중의 정치적 주체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지만, 국가건설과 관련하여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민족은 중요한 정치적 주체이자 집단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과 남한 우파 정치인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민족 자치”는 매우 호소력 있는 것이었으며 미군정이 의도했던 신탁통치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붕괴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북한에서 헌법제정과 함께 단독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움직임은 1947년 11월 14일 제 2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한국 독립안이 결의된 이후였다. 그러나 남북한 인구비례상로 볼 때 이러한 제안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명백히 불리한 것이었다. 유엔결의 4일 후인 1947년 11월 18~19일에 북조선인민회의 제 3차에서 처음으로 헌법제정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김두봉을 중심으로 헌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총 31명으로 구성원 제정 위원회 인원을 보면 인민위원회 소속, 당시 권력의 핵심인사들뿐만 아니라 지역인민위 대표와 직능 대표, 대중조직 대표 등이 고루 구성됨으로써 헌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구성원들의 면면을 볼 때 대부분 노동당 주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일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헌법조항 작성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46년 12월말 완성된 헌법초안을 두고 김두봉 헌법제정위원회 의장은 이를 전인민적 토의에 부쳐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소련이나 동구권 국가에서도 인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승인과정이었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러한 과정은 동시에 “헌법의 의의와 내용을 충분히 해석하여 인민 대중 한사람, 한사람이 자각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알며 정치적으로 제고되어 반동파들의 음모를 전(全)민족적으로 타파하여 버리도록”25) 헌법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교육시키면서 동시에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에 북한헌법의 작성과정과 진행과정은 각 지역의 신문과 조직을 통해 알려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전국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고 있었다. 기록상으로는 이러한 헌법지지 결의안을 조선헌법제정위원회에 보내온 횟수가 5만 8천통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지지과정은 실상 헌법 내용 자체에 대한 내용 토의보다는 정해진 내용에 대한 숙지와 의견 교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북조선 인민회의 특별위원회에 헌법초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최소한으로 전개되어 있으며, 절대 지지에 대한 내용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전인민 토의의 의도는 당시 조선임시약헌(남한의 임시헌법제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집합하는 효과를 낳는데 있었다. 예컨대 위의 특징들과 함께 종합해 볼 때, 북한의 헌법제정은 내부의 정치적 세력과의 타협과 조정을 통한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적 과정이 아닌, 대남한 투쟁의 산물로서 국민을 동원하는 효과를 노리는 도구적 수단으로 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한의 경우 유엔의 선거제의를 받아들여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5월 31일 제헌국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국회의 임시준칙에 따라 헌법기초위원회를 10명의 대표를 구성하였다. 인물별 선발기준이 아닌 지역선발기준으로 서울시와 제주도, 그리고 남한의 8개 도를 대표할 인물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구성된 인물의 면면을 살펴볼 때 한민당(한국민주당)과 독촉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었었으며 당시의 한독당과 혁신세력의 인물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또한 기초위원회에 포함된 한민당 출신의 인사가 가진 정치적 비중은 다른 정당의 인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남한의 헌법제정과정은 실제로는 정당 간 대표성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북한의 경우 헌법심의과정이 더 많은 시간과 인물들의 토론을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사분란하게 통과된 반면, 남한의 헌법제정 심의과정은 정당 간 정치적 타협과 투쟁을 반영함으로서 논쟁적인 과정이기도 했다. 남한 헌법제정과정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권력의 핵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국가형성세력을 대표한 이승만은 대통령 책임제를 주장했고, 한민당은 내각책임제를 주장했다.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한민당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자신들의 수장인 김성수를 수상으로 내세움으로써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내각책임제의 허울뿐인 대통령을 하느니 정치연합을 깨고 국민운동으로 뛰어들겠다는 강수를 던졌으며 이로 인해 건국헌법의 초기 형태는 내각책임제 위주의 혼합정부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26)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한의 헌법은 북한을 의식하기는 했으나 국민의 동원능력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국가건설 속 과정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제헌세력 간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이어받았음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로 해방 전후부터 형성되고 강화되어 온 민족의식이 헌법 전문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분단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민족의식의 강조는 오히려 분단의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즉 북한의 경우와 달리 전통과 민족의 역사를 강조함으로써 통일을 후대에 미완의 과제로 물려줌으로써 분단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올바른 국가와 국민의식이 정착되는 것을 오랫동안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오랜 역사 동안 하나의 영토와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기억은 분단현실을 불완전한 국가로 살아간다는 인식을 형성함으로서 냉전의 상황 속에서 통일에 대한 감성적인 호소와 반공의식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2. 주권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

북한의 정치체제의 근간은 인민주권이었다. 국호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도 말해주듯이 국가의 주권은 국민(nation)이 아닌 인민(people)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인민이 주권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주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국가의 존재 하에서도 인민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가 주권자가 될 수 없으며 오직 모든 인민이 참여하는 인민회의에서만 국가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또한 국가 내의 모든 존재가 아닌 인민의 자격을 가진 구성원만이 국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모든 인민은 평등하고 공공사는 모든 인민의 소관이며 결정은 인민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남한의 삼권분립과 다른 인민회의에 권력이 집중되는 직접 민주주의 결정형태이다. 김두봉은 이 조항에 대해 “이미 북조선에는 (자생적 건준을 조직하는 등의) 3년간의 국가건설을 위한 사업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이상이 아닌 현실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민주권을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인민회의의 대표인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여 최고 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고인민회의는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되고, 이렇게 구성된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을 조직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 국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관 자체가 국가를 대표한다. 중앙차원의 실질적인 업무는 내각이 담당하고 내각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렇듯 북한의 주권은 인민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장, 분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7)
북한은 특유의 사회주의적 시각에 입각해 이러한 주권 담지자로서 인민을 규정하는 작업도 헌법제정과 함께 시작했다. 1945년 9월 14일에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시정방침>을 발표하여 민족 반역자(일제하 협력자들)들을 배제하고 인민공화국을 건설하는 평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인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계급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존재가 아닌, 근로계급 중심의 인민이었다. 당시 조선공산당의 지도자였던 박헌영은 “편협한 계급이나 당파의 이익을 배제하고 조선 전체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를 내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조선은 “노동자 농민과 일반근로계급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곧 전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28)그러나 이러한 인민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영민한 지도자의 존재를 필요로 함을 주장하면서 김일성의 지도력 장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지도자의 올바른 영도 아래서 인민은 반인민의 적인 민족반역자와 부르주아 자본가계급에 맞서 역사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민을 주체적인 역사적 동인으로 규정하지만 결국 이들을 이끌어나갈 지도자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것은 인민을 국가발전을 위한 수동적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볼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남한의 경우 인민이라는 용어를 좌익적 색채가 강하다는 이유로 공공석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을 1946년 이후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임시정부가 내세우는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생적 조직인 건국준비위원회에서 보여준 인민의 역량을 기반으로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정하기 시작했을 때, 남한의 우익정치인들은 인민=좌파적 용어라는 편견에 찬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남한의 경우 국가건설의 정당성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것에서 찾았기 때문에 인민의 자생적 능력에 국가체제의 기반을 둔 북한과 달리 이미 국가이전에 선(先)정부조직이 있었고 국민은 그 아래에서 건설되어야 할 존재로 보았다는 점이 두 국가의 가장 큰 시각 차이였다.29)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선국가존재로서 인민과 국가를 매개로 재규정되는 국민의 개념은 서로 공존하였지만, 한반도에서는 좌우 정치적 대립을 통해 인민과 국민 개념이 서로 배타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였으며, 따라서 서로의 건국헌법조항에서도 서로 다른 인민주권론 혹은 국민주권론을 재정의하게 되었다. 

남한의 헌법에서 주권자는 인민이 아니라 국민이다. 이는 국가의 수립 이후 주권이 일부 양도되며 국가 건설 주체였던 시민이 국민이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완전히 시민의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헌법에 규정된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민사회의 영역이다. 재산은 현저하고 명백하게 공공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남는다. 자유 역시 마찬가지이다. 주권의 일부는 그들이 선발한 대표와 그들이 속한 조직이 있지만 궁극적인 주권은 시민에게 있기 때문에 주권을 침해할 경우 저항권이 존재한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공공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업무이지만 주권의 일부를 대표에게 양도하여 그들의 업무로 규정한다. 그러나 양도된 주권이 전횡되거나 침해당할 위험을 막기 위해 주권은 분할을 통해 서로를 견제하는데 이것이 3권 분립이며 서로는 서로에 대해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명백히 간접민주주의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민이라는 단어가 건국헌법 초안에서 애초부터 배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1948년 5월 유진오 등의 전문가들이 제출한 헌법초안에는 “총강 제 2조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규정과 함께 “제 3조 조선국민의 요건은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국가에 선행하는 권력의 원천을 ‘인민’으로 파악한 후, 그 국가에 의해 규정되는 국민을 법률에 의해 그 요건을 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1946년 3월 행정연구회에서 국회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한 헌법초안에도 “한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발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헌법기초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헌법조안이 이송되면서 이 조항은 다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한다”로 수정되었다.30) 이러한 헌법조문에 대한 독해가 국회에서 시작하면서 조봉암과 진헌식 등의 몇몇 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조항이 오히려 국가와 개인 간의 동질감을 강조하는 용어이자 부정한 국가의 존재에 대항하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어휘임을 지적하면서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민’이라는 어휘를 넣고자 하는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진오는 “국민은 국가우월의 냄새를 풍기며, 국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권리와 자유의 주체로서의 사람을 표현하기에 적합지 못하다”고 아쉬워하며 좋은 단어를 북한에게 뺏겼음을 안타까워했다.31) 이러한 유진오의 의견은 이후 민(民)으로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살아가야 했던 당시 한국인들의 현실을 암시하는 듯 했다. 

Ⅴ. 결론

한반도에서 인민주권에 토대를 둔 헌법국가의 건설은 해방 이후 외부적 도움에 의한 정치적 정략물이 아닌, 개화기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민족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전제왕권에서 벗어나 새로운 권위를 찾는 여정에서 인민은 새로운 권위의 주체로 자리 잡았지만 인민주권에 기반을 둔 공화정의 설립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주권강탈이라는 뼈아픈 역사적 경험 속에 불완전한(영토와 인민이 분리되었다는 의미에서) 형태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임시헌법은 3.1 운동을 통해 민권의 정당한 행사자로서의 인민의 제헌권력에 의해 제정된 한국 최초의 근대헌법이라 할 수 있다. 헌법에 의해 그 정당성을 획득한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체제를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권위창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전통적 권위와 단절하고 한반도의 인민과도 유리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내재적 정당성을 강화함으로써 생존해 나가야 했고,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인민주권의 행사범위를 “광복운동자”으로 축소한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결국 임시정부의 출발에서 권위를 부여한 인민주권을 부정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이 헌법제정을 권위의 창출보다는 독립 운동가들의 지도원리를 위에서 아래로 규정하는 행위로 인식했음을 볼 수 있다. 

인민주권이라는 토대를 포기한 임시정부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힘에 의한 독립의 달성이었다. 그러나 1945년의 독립은 임시정부의 직접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었으며 그 결과 해방 이후 국가건설에서도 그 정통성을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도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분할 통치 하의 국가건설은 필연적으로 분단국가의 성립을 가져왔다. 임시정부의 토대가 된 인민의 제헌권력은 다시 48년 남한의 대한민국 건국헌장으로 이어져 그 토대가 되었지만 민족의식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권리를 가진 자율적 주체들에 의한 국민주권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채 냉전의 상황에서 국가의 의지에 따라 한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북한의 헌법제정 또한 완전한 인민주권의 운영에 목표를 두고 있었으나 너무나 이상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자의 존재를 전제로 함으로써 오히려 현실과는 유리된 명목상 헌법으로 남았음을 볼 수 있다. 

건국당시의 이러한 국가건설과정은 이후 남한의 민주적 국가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분열된 민족과 분열된 영토 속에서 반쪽짜리 국가라는 인식은 확고한 국가의식과 국민의식의 형성을 막게 된다. 정당한 선거와 절차로 세워진 입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당한 계승이라는 과잉 민족의식이 국가의식을 대신하며 북한을 체제가 다른 대등한 존재가 아닌 언젠가는 합쳐져야 할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국가건설의 원동력으로 국민을 대상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경향은 또한 올바른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게 되는데 6. 25전쟁 발발 이후 이승만 정권은 비합법적인 개헌절차를 통해 건국 초기의 입헌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정권을 유지했던 상황은 단순히 정치세력 간의 암투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당시의 국가의식과 국민주권에 대한 의식형성이 미완(未完)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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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반도에서의 근대국가 건설은 국민주권의 정착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개화와 함께 일본과 청국 등에 의한 이권침탈의 국란을 지켜보면서 당시의 지식인들과 사회지도층들은 부국강병을 강화시키고 국가의 원동력을 끌어내는 원천으로 국민계몽을 강조했지만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부여하는 국민주권의 개념을 형성시키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한일합방 이후 상실된 권위를 되찾기보다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주권의 담자자로서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3.1 운동은 새로운 주권자로서의 민족의 단결성과 힘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에 힘입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민주공화제와 인민주권에 토대를 둔 근대 헌법이 제정되면서, 조선독립운동은 보다 체계적인 국가건설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찬란한 시작에 비해 임시정부의 유지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독립운동방식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엇갈리고, 해외의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뭉치기보다는 서로 각자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임시정부의 헌법적 구조 또한 현실적으로 주권자인 인민과 유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헌법은 점차 임시정부에 속한 독립운동가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부적 규정의 것으로 바뀜을 볼 수 있다. 가령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부여했던 인민주권 항이 현실적 필요에 의해 광복운동자에게 스스로 주권을 부여하는 모순된 조항으로 개정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외부의 힘에 의한 해방이라는 특성 때문에 광복 이후 한반도에서의 국가건설은 더욱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자주독립이 지상과제였던 한반도인들과 임시정부 소속 독립운동가들은 더욱 미-소에 의한 분할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민족자결과 그에 따른 국가건설을 앞세운 이승만과 우파 정치세력과 대척점에 있었던 좌파 정치세력은 결국 남북한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체제를 세우고 헌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자생적 건국준비조직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인민주권을 토대로 한 인민민주주의를 앞세웠다면 남한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국민이 주체가 되는 대의제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냉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분할된 조국과 민족이라는 현실 속 피해의식으로 인해 올바른 국민의식이 형성되기 어려웠다.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state"s" in Korean Peninsula has been started with the forming of the national independence.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Korean people are conscious of themselves as the new sovereign instead of the traditional monarchial authority. The Samil Independent Movement in 1919 is the proof which shows the their potentialities of the new political sovereign. The Provisional Korean Government in Shanghai is constructed in 1919, and enacted the first modern constituti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however, fell short of the condition and capacity necessary to secure its legitimacy, so decided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adopted a provisions of "independence activists", which causes complications in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from the viewpoint of modern constitutionalism. The provision may raise serious questions regarding the statu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s a constitutional state. The provision, which restricted its popular sovereignty to a limited number of independence activists, seems inevitable as a part of the process of changing direction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Korea entered on more complicated phases because the 1945 Liberation of Korea was not accomplished by the Korean people. It is their fervent wish for Korean to build the self- governed state in Korean Peninsular. When the Korean Peninsular was put under the allied forces trusteeship for a while, the public opinion was divided two different viewpoint about the making State. After all, in one peninsular, two separate countries has been established, they are enforcing the two different constitution on the ground of two different doctrine. In South Korea, the excessive national consciousness is deeper after seeing two divided states is builded, the proper state consciousness for establishment of democracy is lacked in those days. 

� 동아시아학과


1) 이러한 새로운 국가개혁 주체로서의 대중(혹은 인민)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언어 분야로 볼 수 있다. 프랑스 혁명의 자극으로부터 발전한 문화적 경로는 17세기 이후 활발해진 언어 연구로부터 출발하였다. 라틴어라는 경전어를 대신한 지방어와 행정어들이 출현하고 루터의 독일판 성서는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 당시의 문법학자와 문학가들 그리고 음악가들은 언어 민족주의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베네딕트 앤더슨의 언급대로 대중 민족주의와 관주도 형식의 민족주의의 불편한 결합을 통해 국민국가의 형성으로 나타났다. 베데딕트 앤더슨 저, 윤형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나남(1991).


2) 홉스봄 저, 강명세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1994).





3) 최근에 들어서 민주공화주의라는 용어의 의미를 두고 이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 헌법학과 정치이론 간의 연계를 통해 민주공화정의 의미를 복원하려는 논의가 다음처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국운, 「공화주의 헌법이론의 구상」,『법과 사회』 20호(2001); 한상희, 「‘민주공화국’의 의미 : 그 공화주의적 실천규범의 형성을 위하여」,『헌법학연구』 9권 2호(2003); 곽준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 헌정체계의 두 가지」,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2005); 이동수,「개화와 공화주의: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평론학회 춘계심포지엄 발표논문(2006); 김비환,「현대자유주의에서의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관계 : 입헌민주주의의 스펙트럼」, 『법철학연구』 9권 2호(2006); 김경희, 「공화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한국정치평론학회 춘계심포지엄 발표논문(2006), 서희경, 「대한민국헌법의 역사적 기원(1898-1019): 만민공동회·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민주공화’정체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집 제 5호 (2006); 박명림·서희경,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이념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통권 106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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